
1. 개 요

1) 소음은 고체, 기체, 액체를 전달매개한 소리이며 건물 외부의 발생소음은 공기에 의한 –3.62dB/m

의 저항이 생기므로 이격 거리에 따라 소음이 줄지만 바닥충격음은 고체인 콘크리트로 크게 전달

되어 다시 실내공기로 방사하며 다음과 같은 방법이 사용되고있다.   

⓵ 구조의 질량(mass) : 거리별 질량변화에 의한 공기저항으로 감소되는 소음.

⓶ 구조의 완벽성(Completeness) : 공기유입경로를 차단하여 소음을 감소. 

⓷ 구조의 강성(stiffness) : 강성이 높은 재료로 진동을 차단하어 소음을 감소.  

⓸ 구조의 단절(Isolation) : 단절된 구조사이에 전달이 느린 체워 차단하는 소음.

이중 외부발생 소음은 ⓵⓶⓷항이 적용되고 층간소음은 ⓸항과 ⓵항에 의하여  차단한다. 

2) 직하전달 소음은 종파로 구조를 단절하여 소음전달이 느린 매질러 체우며 불규칙하게 이동하는 횡

파는 온돌미장과 콘크리트벽의 noise bridge차단을 위해 expansion joint설치가 필요하다.

3) 생활소음인 경량충격음은 태핑머신으로 측정하며 중량충격음은 지금까지는 뱅머신(충격하중7.5kg)

으로 시험했으나 임팩트볼(충격하중2.5kg)으로 시험을 바꾸어 시험하는 제도로 변경하고 있다.

2.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사후심사제도 시행에 대한 문제점

1) 완충재 사용의 부당성 (완충재가 바닥충격음을 차단하지 못하는 이유)  

국토교통부는 바닥층격음은 바닥층격음에 대하여 [참고자료1]의 인정구조에서 잘못된 원인분석으

로 비과학적인 방법을 도입하려 하므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성을 제안한다, 

[참고지료 1] 국토교통부 발표내용

온돌미장에서 발생된 소음은 다음과 같은 사전인정바닥구조를 지나며 

인정번호 구 조 명 등   급 유효기간

제18-11호 ***
경량 : 1등급

중량 : 4등급

2018.**.**∼

2023.**.**

두  께 콘크리트 슬래브두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구성재료명

3국토교통부는 

발표한 20 ㎜ 이상
210 ㎜ 이상

【마감모르타르(40 ㎜) 이상】+

【경량기포콘크리트(30 ㎜) 이상】+

【HB40d 완충재(40 ㎜)】+

【콘크리트슬래브(210 ㎜) 이상】  

□ 체감 소음 개선에 초점을 두고 경량·중량충격음 평가 기준(충격원, 단일세기 평가량 환산방식 등)을 

ISO 국제기준에 맞추어 개선

 ㅇ (중량) 실생활 충격원(어린이 달리기 등)과의 유사성 및 자재성능 개선효과에 대한 변별력이 보다 

높은 임팩트볼로 변경

  ※ 아이들 달리기 및 의자 뛰어내리기와의 소리 주파수 특성의 유사성 비교 및 청감실험 결과, 임팩

트볼이 뱅머신보다 유사성이 높음 

① [참고자료 1]의 완충재 사용이 비과학적인 이유

가. 완충재는 사전적으로 (두 물체 사이에 끼어서 충격을 완화하는 재료《고무·용수철 따위》)

여서 탄성으로 차음이 되며 탄성이 되려면 내재 공기를 흡출하거나 한쪽을 누르면 다른쪽이 

부풀어 형질변경이 되는데 몰탈에 묻히면 “질량 불변의 법칙”으로 형질변경이 어렵다..

나. 완층재를 온돌미장으로 매립하면 네부전체 미장이 충격을 받아 내압면적이 커지며 탄성량은 

감소되므로 이방법은 과학상식에 위배된다.

다. 완충재는 매트나 장판처럼 바닥에 직접깔아 사용하면 이런 내용들이 해소되어 차음이 되지만 



온돌미장으로 매립하면 탄성이 되지못한다.

② 온돌미장에 차음재를 매립한 소립의 비탄성 bead form은 소리를 굴절(inflection)이나 회절

(Diffraction of Sound Wave)시켜 난반사 되고 서로 부딪쳐 감쇠(decrease)되는 방법으로 해결

할수 있으므로 완충제사용을 명시해서는 않되며 바닥충격음 감소를 위한 사후인정제도의 사전인

정 바닥구조는 차음에 잘못된 효과를 부당한 입법이다.

2) 제도변경이 비과학적인 개악인 이유

[참고지료 2] 매질의 소음저항계수 및 완충제 사용위치별 차음량 산츨

  ① 각 재료별 소리전달속도와 매질저항(공기저항계수=-3.61 공기전달속도=331.5일 때 기준) 

물 질
전달속도

(m/s) 

메질저항

(dB/m)
물 질

전달속도

(m/s) 

메질저항

(dB/m)

공기(0°C)  331 -3.62 강철 5,960 -0.20

공기(20℃) 343 -3.49 구리 5,010 -0.24

공기(100℃) 366 -3.27 유리 5,640 -0.21

질소(0℃) 337 -3.55 일반고무 1,600 -0.75

헬륨(0℃) 965 -1.24 고무(경도30) 35 -34.19

수소(0℃) 1,270 -0.94 코르크 500 -2.29

수은 1,452 -0.82 합성수지투명 2,680 -0.45

물(20℃) 1,482 -0.81 석고보드 1,500 -0.80

납 1,960 -0.61 콘크리트 3,100 -0.38

나무(참나무) 3,850 -0.31 목재(합판) 4,200 -0.28

철 5,000 -0.24 목재(합판) 3,200 -0.37
※ 현행 시공상태를 기준인 마감 재료에 대한 소음감소량 산출

② 온돌미장내부에 매립된 완충재(현재시공 기준)

물 질
공기차음 

량(dB)

공기기준

전달량(m/s)

매질전달 

속도(m/s)

매질의 

두께(m)
차음 량

공기감소계수 -3.61

331.5

331.5 1.20 -4.332

콘크리트 -0.38 3100.0 0.21 -0.080

기포콘크리트 -0.60 2000.0 0.03 -0.018

반자틀 공간 -3.61 331.5 0.10 -0.361

석고보드반자 -0.80 1500.0 0.01 -0.008

고무(탄성재)경도 30% -3.61 331.5 0.04x0.7 -0.014

바닥미장 -0.38 3100.0 0.04 -0.152

합 계 미장에 매립된 탄성 차음재의(효과없음) -4.965

  ③ 부분 탄성이 생기는 완충재 (장판에 사용시)

물 질
공기차음 

량(dB)

공기기준

전달량(m/s)

매질전달 

속도(m/s)

매질의 

두께(m)
차음 량

공기감소계수 -3.61

331.5

331.5 1.20 -4.332

콘크리트 -0.38 3100.0 0.21 -0.003

기포콘크리트 -0.60 2000.0 0.03 -0.018

반자틀 공간 -3.61 331.5 0.10 -0.361

석고보드반자 -0.80 1500.0 0.01 -0.008

바닥미장 -0.38 3100.0 0.04 -0.015

차음시설(경도30고무) -34.19 35 0.04 -0.680

합 계 차음재를 장판으로 사용(효과있음) -5.417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소음은 바닥온돌미장에서 단열층인 기포콘크리트를 거쳐 차음제로 차단

하는데 국토부의 바닥구조로 시공하면 [참고자료 3]의 ②호와 같이 구조체 차음으로 –4.965dB이 

줄야들지만 장판처럼 바닥에 깔면 [참고자료 3]의 ③항처럼 –5.414dB이 차단되므로 완충제를 몰



찰로 매립하면 차음효과의 기대가 어려우며 기본적인 내압면적은 1㎡이지만 온돌미장에 매립되면 

내압면작이 바닥전체가 되어 탄성량도 급격이 줄며(예를들면 아이들이 뛰어놀 때 내압면적은 약 

160㎠이지만 전체온돌미장이 내압면적이 되어 약 160,000㎠로 1,000배가 넘는다)탄성 저항량이 

급격히 들게되어 사전인정 바닥구조의 40mm의 완충재 사용은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입법이다.

③ 소립의 비탄성 bead form의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 목합시험 결과

[참고지료 3] 목합시험에 의한 차음재의 성능표(2019년 8월 1차실험)



⓶ 2019년 12월 2챠 시험결과



③ 2020년 1월 3챠 시험결과(단, 뱅머신에 의한 중량 충격음만 시험)

[참고자료 3]은 뱅머신에 의한 소립의 바탄성 bead form의 1~2차 목합실험 결과를 보면 경량충격

음은 41dB⟨기준49dB로 충분히 기준을 통과 하지만 뱅머신에 의한 중량충격음은 54dB⟩기준49dB로 

기준에 미달하므로 부정이나 조작을하며 중량충격음의 충격량은 59.39dB과 안전율 5%(2.68)를 더한 

56.37dB이 산출되며 [참고자료 2의②]의 마감구조체 차음량 -4.965dB을 빼면 54.42dB〉49dB로 차음 

허용기준을 초과하므로 차음재는 최소한 0,04 +5.42dB =5,46dB이상이 차음할수 있어야 한다

.

3) 바닥평탄 허용오차 발생과 이로 인한 바닥충격음 발생원인

[참고지료 4] 공정별 시공두께 및 허용 시공오차

(바닥 평탄작업으로 생긴 허용오차에 대한 예시)

관행적인 공동주택은 마감치수는 가성비를 고려하여 층간높이 2,720mm, 천장고 2,300mm, 반

자틀높이 100mm로 하며 다른 마감재는 두께를[첨고자료 1]에 표시한데로 사전인정 바닥구조에서 

슬래브 210mm, 기포콘크리트 30mm, 완충재 40mm, 미장바닥 40mm이상을 규정하였으나 건축법의 공

사시방 표05010. 13은 바닥평탄작업 매3m마다 7~10mm의 허용오차를 인정하여 면적90㎡인 공동주

택의 최장거리 약 12m보면 허용오차는 28~40mm가 되므로 설계도서에 이만큼의 수치를 고려하여 

구조미감을 설정해야 하는데도 시공자가 임의처리 하도록 방치하여 시공을 하면서 평탄오차를 단

열층인 기포콘크리트나 바닥미장 또는 천장고를 줄여 시공하므로 구조 마감재의 부실공사니 구조 

자체 차음을 줄이며 또한 기포콘크리트 시공은 약 10시간후에 발포가 완료 되어 평탄오차의 예측

이 어려우며 이에 관힌 대책도 전무한 실정이다.



4) 부당한 슬래브 두께를 210mm로 의무화(비 과학적 사례)

[참고지료 5] 콘크리트 처짐한계와 진동으로생긴 처짐산출

1) Creep란 콘크리트에 일정한 하중을 재하여 콘크리트가 변형과 목원되는것을creep라 한다.

2) 처짐은 발생원인은 시멘트 Paste의 점탄성적 성질과 시멘트 풀과 골재 사이의 부착성, 소성성질의 

복합작용이나 시멘트 풀의 점성 유동, 미세공극, 폐색 결정의 이동 및 미세균열 발생영향이 있다

3) creep가 증가는 경과시간이 길거나, 건조 상태일 때, 초기재령에서 재하 시와 같이 발생한다.

4) creep 발생은 28일후 50%,  3~4 개월 후 25%, 2~5년 후 25%가 발생한다.

콘크리트 처짐 한계 및 처짐 

부재의 형태 고려해야 할 처짐 처짐한계

과도한 처짐에 의해 손상되기 쉬운 비구조 요소를 

지지 또는 부착하지 않은 평지붕구조
활하중 L에 의한 순간처짐 ℓ/180

과도한 처짐에 의해 손상되기 쉬운 비구조 요소를 

지지 또는 부착하지 않은 바닥구조
활하중 L에 의한 순간처짐

과도한 처짐에 의해 손상되기 쉬운 비구조 요소를 

지지 또는 부착한 지붕 또는 바닥구조

전체처짐에서 비구조 요소 부

착후 발생하는 처짐부분 ( 지

속하중의 장기처짐과 활하중에 

의한 순간처짐의 합)

ℓ/480

과도한 처짐에 의해 손상우려가 없는 비구조 요소

를 지지 또는 부착한 지붕 또는 바닥구조
ℓ/240

① [참고자료 1]에서 슬래브 두께를 210mm로 의무화는 진동으로 생긴 잔향감소를 목적으로 한 것

으로 궁야지책으로 만든 추상적이고 비과학적인 차음대책이며 콘크리트의 진동이 잔향을 일으

키려면 반복된 처짐과 복원이 있어야 하며 최대처짐 ℓ/360의 지간거리를 4m일 때 4,000/360

로 최대처짐은 11mm이며 하중은 콘크리트자중(503kg)과 적재하중(180kg)을 포함 등분포하중이 

683kg/㎠이며 총 273,200kg하중에 최대 처짐이 생기므로  몸무게25kg의 뛰는 아이들의 충격력

을 30kg으로 보면 30/273,200 =0,00011%이며 11 x0.00011%가 되어 처짐은 0.0012mm로 연속적

인 Creep가 무시할 정도이며 거의 소음에 영향이 없어 슬래브두 210mm는 의미가 없어 구조계

산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② 슬레브 두께는 150mm에서 210mm로 변했으므로 그 차이 60mmㄹ르 [참고자료 2의 ①)항에 의해 

콘크리트 저항은 -0.38dB/m이므로 60mm콘크리트는 소음저항은 -0.00228dB로 무의미한 차음이 

되므로 210mm두께의 의무화 규정을 폐지되어야 하고 그곳에 차음재 시공두께를 늘리거나 표준

공사시방 허용오차 28~40mm를 적용하면 다른 마감공정의 부실공사를 예방할 수 있다.

③ 이와같이 콘크리트 두께는 층간소음에 영향이 없는데도 슬래브 두께를 6cm를 늘리면 

인센티브를 주겠다며 황당한 정첵을 내놓아 한심한 실정이다.

5) 기포콘크리트의 사양 및 단열재 두께30mm 시공에 대한 문제점

① [참고자료 1]의 사전인정 바닥구조에서 기포콘크리트를 30mm이상으로 지정하고 있지만 [참고자

료 6의①] 자재시험20±5℃일 때 KS L 9016 또는 KSF 2277 시험조건에 의한 열전도율 등급표와  

[참고자료 6의 ②] 등급별 허용두께를 보면 기포콘크리트는 단열재 기준을 미달한다. 

[참고지료 6] 단열재 시공에 대한 법적규정

1) 자재시험20±5℃일 때 KS L 9016 또는 KSF 2277 시험조건에 의한 열전도율 등급표)

등급

분류

열전도율의 범위  KS M 3808, 3809 및 KS L 9102에 의한 해당 단열재 

   및 기타 단열재W/mK ㎉/mh℃

가 0.034이하 0.029이하

- 압출법보온 판 특호, 1호, 2호, 3호

- 경질우레탄폼보온 판 1종 1호, 2호, 3호 및 2종 1호,2호,3호

- 기타열재로서 열전도율0.034 W/mK(0.029 ㎉/mh℃)이하인 경우



나 0.035~0.040 0.030~0.034

- 비드법보온판 1호, 2호, 3호

- 암면보온판 1호, 2호, 3호 

- 유리면보온판 2호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35 ~ 0.040 W/mK (0.030 ~ 

0.034 ㎉/mh℃)이하인 경우

다 0.041~0.046 0.035~0.039

- 비드법보온판 4호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41 ~ 0.046 W/mK (0.035 ~ 

0.039 ㎉/mh℃)이하인 경우 

라 0.047~0.051 0.040~0.044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47 ~ 0.051 W/mK (0.040 ~ 

0.044 ㎉/mh℃)이하인 경우

2) 등급별 단열재의 허용 두께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가 나 다 라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35 45 50 5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20 25 30 30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

닥 또는 직접 외기에 접

하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65 75 90 10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60 70 75 85

외기에 간접면

하는 경우

바닥난방인경우 45 50 55 65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35 40 45 50

최상 증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75 90 100 11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50 55 65 75

공동주택의 측벽 50 60 70 75

공동주택의 중간 바닥 
바닥난방인 경우 30 35 45 50

기타 20 25 25 30

3) 각 재료의 매질별 열전도율 비교

재  료  명
열전도율

Kcal/m*hr*℃

비중

(kg/㎥)

단위중량

(kg/㎥)

소요압축강도

(kg/㎥)/(kg/㎠)
비금속 모래 0.42 2,700 2,300

이동하중 180kg/㎡ 

(18g/㎠).  

 

콘크리트 발포콘크리트 0.30 　 　
신더콘크리트 0.69　 　 　

발포수지

발포페놀 0.03 　 　
발포폴리에틸렌 0.03 　 　
폴리스티렌 비드폼 0.030~0.039 1,468 640
발포폴리스틸렌 0.05 1,468　 400　
발포경질폴리우레탄 0.02 　 　

열경화성수

지

폴리우레탄폼 0.016 `
폴리스치렌폼(스치로폼) 0.033 
염화비닐폼(P.E.폼) 0.033 
폴리카보네이트(pc) 0.17

② 기포콘크라트는 [참고자료 6의1)]에 있는 건축자재시험 기준에 따른 가”나”다”라”의 4등

급에 미달하며 [참고자료 6의2)]항 등급별 최소시공두께에 대한 규정에도 미달하며 국토부

의 구조는 다른 구조의 시공을 부실히게 하고있다.

③ [참고자료 7의1)]항은 KS L 9016시험기준을 의하여 시험한 것이고 [참고자료7이2)]항은 기포

콘크리트의 밀도별 열전도율을 KSF 2459 품질관리 기준에 따라 시험한 것으로 두가지 모두 

댠열기준의 미달과 단ㄴ열두께를 미달한 소재로 기포콘크리트응 단열에 부적한한 재료이다.

  

[참고지료 7] 기포콘크리트 시험성적서

1) KS L 9016 시험기준에 의한 기포콘크리트의 단열재 시험성능 표

구분 겉보기비중
압축강도N/㎟{kgf/㎠} 열전도율

W/m.k {㎉/mh℃}

길이변화율

(%)7일 28일



0.4품
0.30이상

0.40미만

0.5

{5.10}이상

0.8

{8.15}이상

0.130

{0.112}이하
0.50이하

0.5품
0.40이상

0.50미만

0.9

{9.18이상}

1.4

{14.28}이상

0.160

{0.138}이하
0.40이하

0.6품
0.50이상

0.70미만

1.50

{15.3}이상

2.0

{20.39}이상

0.190

{0.163}이하
0.30이하

2) KSF 2459의 품질관리 기준은 기포콘크리트의 기포, 슬러리, 비중, 프로값 침하값 에 따른 기포콘

크리트 비중은 1.2 이하이며 외국은 0.3~0.7까지 적용되고 있다.

※ 기포콘크리트의 열전도율 표

밀도

(kg/㎡)

시멘트

(kg)

기포재

(L)

열전도율

kcal/mh℃

7일강도

(kg/㎠)

28일강도

kg/㎠

270 260 0.90 0.081 6 8

300 280 0.80 0.085 7 11

340 300 0.75 0.087 8 12

380 320 0.70 0.090 9 13

430 360 0.67 0.091 10 16

490 400 0.64 0.098 11 20

590 480 0.63 0.101 14 27

650 520 0.62 0.124 17 36

780 680 0.60 0.145 23 58

④ 이와같이 [참고자료 6]은 기포콘크리트의 단열재 시험성능과 겉보기 비중에 따른 열전도율 

시험결과와 [참고자료 7]에 표시한 바와 같으며 기포큰크리트 열전도율 0.30Kcal/m*hr*℃과 

최저밀도 270(kg/㎡)의 열전도율 0.08Kcal/m*hr*℃과 비교해도 기준인 4품 0.13Kcal/m*hr

*℃d[ 미달히므로 등급구분을 할수 없어 기포 콘크리트를 30mm이상으로 규정한 것은 차음과

는 전혀 상관이 없으므로 차음규정에 단열규정을 위반한 내용으로 개정하고 있다. 

⑤ 이와같이 성능도 미달하고 다른 구조에 마련뙨 기준을 적용한 것은 부적절한 입법이며 차음

과는 상관도 없는 마감구조에 양향을 주는 입법은 부당한 것이다,

6)  뱅머신과 임팩트볼의 사양 및 측정법을 변경한 문제점

[참고지료 8] 뱅미신과 임팩트볼의 사양 밎 뱅머신과 임팩트볼의 산출 

1) 뱅머신과 임팩트볼의 사양

항목 뱅머신 임팩트볼

무개(kg) 7.5 2.5

반발계수 0.8 0.8

형태 타이어공기압 24x10⁵㎩ 두께180mm두께30mm중공실리콘

자유낙하높이(m) 0.85 1.0

최대층격력(N) 4,500 1,500

장비조작 설치 및 조립필요 설치 불필요

필요인원 3~4명 약 2명

전원 필요 불필요

유지관리 타이어공기압 및 기계장치유지보수 불필요

기타 자동낙하 전기모터이용 가격저렴 수동낙하

2) 뱅미신과 임팩트볼에대한 충격음 산출 

① 뱅머신은 타이어중량(7.5kg) x중력가속도(9.8066%) x낙하높이(0.85)는 충격에너지 62.52kg에 



소음변화율을 3%(1.88) 반발계수 0.8%(5.0)로 보면 59.39dB로 [참고자료 3]의 ⓶항 

-4.965dB을 빼면 54.42dB⟩기준50dB로 4.42dB이 크며 차음해야할 차음량은 (-0.014) 

+(-4.42) =(-4.43)dB이 되어야 한다. 

② 임팩트볼의 볼의중량(2.5kg) x중력가속도(9.8066%) x낙하높이(1.0)로 충격에너지는 24.52kg

이며 소음변화율 3%(0.85)와 보정치 +3을 더하면 28.37dB이며 여기에 반발계수 8%(1.9)를 

빼면 26.47에서 [참고자료 3]의 ⓶항 구조체 차음(-4.965)을 빼면 충격력은 21.5dB이 되어 

시험결과는 21.5dB⟩기준50dB에 쉽게 충족한다. 

① 과학적이라고 추진한 중량충격음을 측정을 뱅머신에서 임팩트볼 시험으로 바꾸는 것은 [참고

자료 8]의 산출처럼 임팩트볼의 최대 충격량이 뱅머신보다 3배가 낮으며 낙하높이를 고려한  

(뱅머신 0.85m, 임팩트볼 1m)에 중력가속도ㄹ르 곱해도 임팩트볼의 타격량이 극히 낮아쟈_초

최소 +20이상 보정해야 하므로 소음은 다 커진 상태가 되는데 소음감소를 위헤 개정하는 제

도개선의 목적과 달라 기 시공한 소음규제를 합리화 하고 차음 시공자의 기득권을 보호하고 

는 것으로 보이며 부실공사를 조장하므로 합리적 정책이 필요하며 굳이 소음감소가 목적이라

면 측정방법보다 차음법 개선이 되어야 한다.

② [참고자료 8]은 뱅머신과 임팩트볼에 관한 사양으로 뱅버신의 충격하중은 4500/N이며 임팩트

볼은 1500/N으로 충격력이 3배 낮다.

③ 중량충격음 시험을 뱅머신에 의한 사전심사를 현장서험을 면제 하던 제도를 임팩트볼에 의한 

사후심사로 개정하면서 국토교통부는 기준에 미달허게 시공한 업체에 시용취소를 결정했으나 

3년간 유예 하였고 소음절김이 목적인 바닥충격음 시험을 충격량이 3배나 낮은 임팩트볼로 

시험하여 기 시공된 공동주택을 합리화하고 기득권자의 보호하는 무의미하고 실효성이 없다.

7) 차음시설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규정의 필요성

① 탄성을 가진 완충재 시공으로 방수층이나 미장, 타일 등 마감재에 균열이 생기므로 욕실이나 

발코니 등은 대부분 차음시공을 하지 못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여 묵인

을 하고 있는 욕실소음이 발생하고 있어 필연적으로 이부분의 차음공법이 필요하므로 소립의 

비탄성 bead form을 그 대안으로 제시하며 이와같은 반사음을 이용한 차음은 음악당이나 강

당의 잔향통제에 사용되고 있다.

② 현제는 바닥충격음 측정은 종파에 한정되어 있으며 횡파에 의한 noise bridge차단은 고려하지 

않고 있어서 오, 배수소음, 급수폄프 진동소음은 어떠한 규정도 없으며 특히 직하층 천정에  

배되이 수직관에 배수되면서 유속차에 의한 와류 때문에 생긴 소음이 무시되고 있으므로 이

에대한 소음방지 규정이나 대책이 필요하며 소립의 비턴성 bead form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③ 공동주택애서 급수시 발생하는 모터 가동소음은 구조체나 파이프 전음을 통해 전달되므로 모

터펌프 설치과정을 교정을 비탄성 소립재인 bead form으로 개선할수 있다.

8) 외국의 사례를 비교하여 근거삼은 바닥충격음의 부당성

[참고자료 8]은 외국의 바닥충격음에 대한 사례를 근거로 과학적이라고 부당한 주장을 하고 있으

나 우리나라와 외국은 그 생활방식에 큰 차이가 있으며 (애를들면 일본은 바닥에 충격흡수가 

좋은 다다미를 껄아 사용)하고 있으며 다른 외국과 차아는 우리나라 천장고가 2,300mm인대 

반해 2,400mm를 기본으로 시공하며 외국의 의좌식생할과 바닥에 카폐트를 깔아 충격음을 흡

수하는 구조와 우리나라의 좌식생활과 온돌난방과 달라 비교할수 없으며 특히 온돌난방은 우

리나라만의 독특한 구조로 외국은 그 사례가 없으며 연구나 시공실적이 전혀엾어 이를 비교

하기 어렵다. 



[참고지료 8] 바닥충격음에 대한 외국의 설치기준 

□ 각 국가별 바닥충격음 성능기준 현황

                                                                           (단위 : dB)

국가
경량충격음 중량충격음

기준 의무여부 기준 의무여부

한국 58 의무 50 의무

일본* 60 (한국기준 55dB 수준) 권장 65 (한국기준 60dB 수준) 권장

미국 55 권장 없음

영국 62 권장 없음

덴마크 53 권장 없음

핀란드 53 권장 없음

프랑스 58 권장 없음

독일 53 권장 없음

스페인 65 권장 없음

스웨덴 56 권장 없음

스위스 53 권장 없음

이탈리아 63 권장 없음

* 일본 기준의 평가된 수치는 국내 기준으로 평가된 수치보다 경량 및 중량충격음이 약 5dB 높게 나타남(LHI 분석)

□ 일본과 우리나라 제도 비교

구     분 일 본(주택품질확보촉진법) 한 국(주택법)

법제화(강제성) 선택 의무

측정 설계도면, 자재 저감량 등으로 평가 표준시험동, 현장에서 성능 평가

중량

충격

음

대책

평가방법 성능기준 또는 슬래브 두께 중 선택 슬래브 두께 및 성능기준 모두 만족

성능기준

5등급 구분

50dB이하 특히 우수한 차단성능

50∼55dB 우수한 차단성능

55∼60dB 기본적 차단성능

60∼65dB 약간 낮은 차단성능

기타 기타
※ 국내 기준과 비교 시 약 5dB 저감 필요

4등급으로 구분

1등급 40dB 이하

2등급 40∼43dB 이하

3등급 43∼47dB 이하

4등급 47∼50dB 이하

슬래브
두께에 따라 5등급 구분

11cm미만(5등급), 27cm이상(1등급)
210mm(단일)

경량

충격

음

대책

평가방법 성능기준 또는 마감재 중 선택 슬래브 두께 및 성능기준 모두 만족

성능 기준

5등급 구분

45dB이하 특히 우수한 차단성능

45∼50dB 우수한 차단성능

50∼55dB 기본적 차단성능

55∼60dB 약간 낮은 차단성능

기타 기타

※ 국내 기준과 비교 시 약 5dB 저감 필요

4등급으로 구분

1등급 43dB 이하

2등급 43∼48dB 이하

3등급 48∼53dB 이하

4등급 53∼58dB 이하

바닥

마감재

바닥마감재에 대하여 경량바닥충격음 레벨

저감량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 표시

별도 마감자재만은 평가하지 않음 (마감

재를 포함하여 인정 신청한 경우 평가)

* 소음레벨에 따른 주관적 반응 수준 : 변화인지가능(3dB), 명확한 변화인지(5dB)., 2배의 소리로 인지(10dB)



3. 결  여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사후심사 제도의 적용 및 입법제안 

1) 층간소음으로 살인까지 발생하는 심각한 민원의 감사한 결과 기준을 미달한 다수의 공동주택에 대

해 국토부가 입법한 사후성능 심사제도가 비 과학적이며 신기술을 개발하려면 지정기관에 사전심

의를 받게되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기술의 출연을 막고 있다. 

① 몰탈로 밀폐된 완충재는 탄성변형이 생기지마 않으므로 소립의 비탄성 bead form의 반사파를

이용한 난반사법으로 바꾸어야 한다.

② 소음감소의 목적이 중량충격음 시험을 변경으로 더 큰 소음이 허용된다.

③ 기포콘크리트 단열과 두께30mm로 한정한 것은 규정된 기준을 위반하게 된다.

④ 210mm 슬래브 두께 의무화는 차음과 잔향에 영향아 뭇할 정도가 되어 규제할 필요가 없다.

⑤ 허용오차로 인한 평탄오차는 살계도서에 변화치수로 표기되여야 한다.

⑥ 탄성이 생겨 차음을 히지 못한 곳의 치음대책을 개발 해야 한다.

⑦ 클립으로 기포콘크리트에 난방관을 고정하면 수평유지가 어렵워 기포가 정체되기 쉬워 온수의 

순환장애가 생기고 온수관을 덮는 몰탈이 두꺼워 초기난방과 급속난방이 어렵고 열손실이 크

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2) 문제 해결에 관한 제안

① 차음제에 소립의 비탄성 bead form 사용으로 굴절(inflection)이나 회절(Diffraction of 

Sound Wave)로 난반사 되어 서로 부딪쳐 감쇠(decrease)하는 방법으로 변경해야 한다.

② 바닥구조에서 단열과 차음구조가 별도로 구획돤 기준에 맞추어 시공해야 하므로 두가지 성능

을 만족할 수 있는 소재를 선택하여 시공하면 두가지 규정을 모두 만족할 수 있게 된다.

③ 바닥충격음 사후 인정재도에는 정부. 공공기관, 건설사의 3자가 역할분담을 입법 하여 사실상  

사전인정 바닥구조가 필요 없으므로 재료의 인체 유해 여부나 유지관리 등에 관한 규제가 필요하

므로 차음은 건설사가 주도하여 진행하고 국토부는 사후 인정시험에 의하여 통재하면 위의 모든 

사항에 대한 합당한 입법이 된다.

④ bead form은 탄상이 없어 자닥에 균열이 생기지 않아 방수나 타일마감에 지장이 없어으며 시

공 구조를 바꾸면 다른 차음에도 사용할수 있다.


